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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이유

 〇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표 기본요금 변경

3. 수정조례안: 덧붙임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



■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소요 비용산 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 요금표

 〇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구분

   대상 차량 

견인표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 km 증가 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 30,000원 없음


